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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여나 주 채권은행이 확인하지 못한 

부동산이라도 있을까 하여 재산세·종토

세 과세자료를 면 히 검토하여 보니 부

동산을 취득해 놓고 소유권을 이 하지 

못한 토지(  57필지 87,560㎡-등기부

상 소유권이  청구권가등기 설정이 되

어 있음)가 조사되어 이를 등기 한 

후 압류·공매를 검토해 보았으나 농지인 

계(농지취득자격 제외자)로 등기

를 할 수 없어 “소유권이 등기청구권가

등기”만 압류하여 놓았다.

  공장이 97년 주 채권은행에 의해 경매

되어 98년 8월 낙찰되자 법원에서 경매

배당을 하게 되었다.

  배분하기를 98재산세․종합토지세를 

당해세로 용하여 7천8백만원을 우리

시에 배당하 으나 이해권자인 성업공

사가(주 채권은행 권자) 우리시에 

배당한 당해세 용은 부당하다고 이의

를(당해세 우선규정이 제정되기 에 설

정된 당권을 우선해야함)제기 하 다.

  배당 승소여부에 해 과원 모두 한자

리에 모여 토의한 결과 문인에게 자문

을 구하기로 하여 행자부 방문, 시청고

문변호사에 수차례 자문, 국 시․

군․구청 조 유사 결사례 수집(서울

지법 97가단60679, 서울남부지원 97가

단52503, 춘천지법원 주지원 97가합

1750, 법 89다카13155 등)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우리시가 유리(당해세인

정)하다는 견해가 많아 결국 시 고문 변

호사를 수임하 고, 98. 9월 배당이의 

소에 항하여 6개월간 다툼한 결과 

할법원으로부터 패소(당해세 우선규정

이 제정되기 에 설정된 근 당권에 

해서는 당해세 우선규정이 용되지 아

니한다)하자 소송비만 날리고 체납액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헛고생만 하 다.

  결국 압류물건  공장부분은 날아갔

고 남아있는 사택과 가등기청구권이 있

으나 이 한 채권은행에서 설정한 질권

보다 후순 여서 공매를 할 수 없었고 

다만 자동차 10 를 자체 매각 처분하여 

6백여만원을 세입처리하 다.

  98년 10월 체납세를 확보할 여지가 

없어  하던  타사 시멘트공장 

근무직원을 통해 시멘트업체의 정황을 

상의하던  항만부두에 설치된 시멘트 

출하기지 시설(싸이로와 부 시설)은 본 

공장과 주종 계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법인의 출하기지 리소인 

○○항만청 리사무소를 찾아갔다. 항

만청에서도 부도법인의 항만사용료 체

납 등 골머리를 앓고 있던터라 우리시 

세정업무 조에 매우 호의 이었다.

  항만법상 항만시설 리권은 성질상 


